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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2024년 4월

이전기간 중 매도자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

IFRS 3 ‘사업결합’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의 매도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수 후 이전기간(post-acquisition handover period) 중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설명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사업을 인수하고, 취득 약정의 일부로, 인수한 사업의 종업원으로 매도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 매도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매도자가 새로운 경영진

에게 적절한 지식을 이전(사업의 이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b. 매도자는 다른 경영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용역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기업은 취득

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고, 다음 설명과 같이 사업의 이전을 완료하

기 위해 인수 후 제한된 기간 동안 매도자를 계속 고용함에 따라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는 데에도 합의한다.

c.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이나 기업의 동의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 매도

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상황에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자는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없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조사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계속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액의 회계처리에 유의적인 다양성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업들은 

2013년 1월에 발표한 고용의 지속(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해석위원회 논의결과를 

적용하여,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지 않는 한 지급을 취득에 대한 추가 대가가 아닌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로 회계처리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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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

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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